
고엽제 유공자 복지회  건립  시 보조

인상에 한 청원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청 원 인 : 조남인(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-1)외 146명

나. 소개의원 : 박 병 화 의원

다. 수일자 : 2005년 7월 28일

라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28일

마. 상정  의결일자

․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9월 8일)

  상정의결

2. 청원요지

  ○ 국가의 부름을 받아 조국의 발 을 해 목숨을 바쳐 싸운 월남 

참 군인들  그 당시 무차별하게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각종 

암, 신경계 손상, 기형유발, 독성 유  등의 나타나 심각한 고통

을 받고 있는 고엽제 우회원분들에 해 풍토병으로만 알고 

정확한 원인규명이나 별다른 처도 없이 살아오다 지 에 와서 

그 후유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

나 정부의 지원이나 보상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

  ○ 따라서 나라와 조국을 해 장에서 음과 목숨을 바친 월남 참

용사 고엽제 우회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

하는데 약간이나마 보탬이 되고 보상 차원에서 복지회  건립과 시 

보조 에 한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함.



3. 취지 설명요지(취지설명 : 박병화 의원)

  ○ 1960년 에 우리나라 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

쟁에 참 하여 조국의 발 을 해 목숨을 바쳐 싸웠으나 그 

결과는 그 당시 무차별하게 살포된 고엽제가 몸속에 축 되어  

10～25년이 지난 후에 각종 암, 신경계 손상, 기형유발, 독성 유

 등의 나타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

  ○ 이분들은 , 코,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없이 고엽제가 

신에 축 된 채 임무를 마치고 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

을 섬멸하기 하여 뿌렸던 고엽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

온갖 고통을 안겨가며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

지 장애와 죽음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  ○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의 풍토병으로만 알고 별다른 

처 없이 살아오다 지 에 와서는 그 후유증으로 육체 , 정신

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보상 

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  ○ 따라서 나라와 조국을 해 머나먼 타국에서 음과 목숨을 바

친 월남 참 용사 고엽제 우회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

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 이나마 보탬이 되고 보상 차원에서 

복지회  건립과 시 보조 에 한 인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

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



4. 질의  답변요지

질  의  내  용 답  변  내  용

 ○ 고엽제 회원 650명으로 증가되었  

    는데 고엽제 환자로 진단이 나온  

    분들인지 월남 참  용사들도 포  

    함 되어 있는 건지?

 ○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고엽제 후  

    유의증으로 단되었을 때 들어  

    오게 됩니다.

 ○ 고엽제 우회단체에 지원되는 보  

    조 이 타 단체에 비해 많다고 보  

    는데?

 ○ 타단체에 비해 평균 으로 상   

    인데 운 비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  

    내년 산반 에 고려하고 있습  

    니다.

 ○ 고엽제 환자를 단하는 특정기  

    이 지정되어 있는지?

 ○ 고엽제 환자를 단하는 특정기  

    은 정확히 알아본 바 없으나   

  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하고 있습   

   니다.

 ○ 용인시, 안양시, 성남시 등 부천  

    시보다 많이 보조 이 지원되고  

   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?

 ○ 사업비와 운 비에서 사무직원 인  

    건비, 공공요  등의 차액이라고   

    사료됩니다.

 ○ 다른 단체에서도 보조  인상   

    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응 책  

    있는지?

 ○ 보훈단체 등 국가를 해 헌신하신  

    분들의 복지향상을 해 극 으로  

   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니다.

 ○ 고엽제 우회 사무실을 보훈회  

    에 마련할 수는 없는지?

 ○ 재 보훈회 에 여유 공간이 없  

    습니다.

 ○ 고엽제 우회를 비롯한 군 련  

    단체를 해 보훈회 을 증축이나  

    신축을 고려해볼 생각은 있는지?

 ○ 장기 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습

    니다.

 ○ 고엽제 우회 뿐아니라 타 단체  

    들도 포함해서 타시에 비해 보  

    조 이 부족한면이 있다고 보는데  

    인상해  용의가 있는지?

 ○ 실 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 

    단체가 효율 으로 운 될 수 있  

    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보도록   

    하겠습니다.



5. 심사결과

 ○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“본

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“

    ※ 고엽제 유공자 복지회  건립  시 보조  인상에 한 청원 의견서 1부.

6. 소수의견  요지

 ○ 없  음

7. 기 타  필 요한 사항

 ○ 없  음



의안

번호
제418호 부천시의회

청 원 의 견  서

안 건명  고엽제유공자 복지회  건립  시 보조  인상에 한 청원

청 원 인
주 소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-1번지

성  명  조남인 등  146인
소개의원  박병화 의원

제출년월일  2005. 7. 28 처 리 년월일
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 시회)

 제2차  본 회의(2005. 9 . 9 )

고엽제유공자 복지회  건립  시보조  인상에 한 청원의견

  부천시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한 법률 제13조  참 유공자  

 우에 한 법률 제12조의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부천시 사회         

 단체보조  지원 조례에 의하여 보훈  군 련단체에 운 비와 사   

 업비로 보조 을 지원 하고 있으며, 각  단 체 별  사무실은 국 가유공자  

 등  단 체 설립에 한 법 률  제13조2에 의거 보훈단체는 보훈회 에, 재향  

 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소유의 향군회 에 입주해 있으며, 그 외 군 련  

 단체들은 임   가설건축물에 입 주 해  있는 실정입니다.

  그  고엽제후유의증 우회를 비롯한 보훈  군 련단체  일부는  

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지원되는 보조 은 단 체 를  운 하 는 데    

 실 으로 어려운 이 있으므로 안정 인 사무실 확보와 후생복지를  

 하여 향후 복지회 의 건립에 한 부천시의 장기 인 방안 마련이   

 필요하고 아울러 이들 단체에 한 보조 은 단체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   

 감안하여 필요한 산이 추후 산 편성시 반 될 수 있도록 극 검토바람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년  9 월 9 일

부  천  시  의  회  의  장










